
2018년 1분기 순자본비율(NCR) 

(단위:백만원) 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장 제1절 제30조(재무건전성 유지)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

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

소에 비치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

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4분기 변동 

영업용순자본(A) 749,504 726,683 +22,821 

총위험액(B) 224,246 192,364 +31,882 

잉여자본(A-B) 525,258 534,319 -9,061 

필요유지자기자본(C) 134,400 134,400 - 

순자본비율((A-B)/C) 390.82% 397.56% -6.74%P 


